
[별표 2] 재정추진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(제52조제2항 관련)

예비타당성조사 
대상사업으로 신청

∙ 중앙관서의 장 → 기획예산처장관
∙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 중 

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 사업

예비타당성조사 

대상사업 선정
∙ 기획예산처(재정사업평가위원회)

예비타당성조사 시행
∙ 시행기관 : 공공투자관리센터
∙ B/C분석･AHP 등 종합판단

민자적격성 판단 실시여부 결정 ∙ 기획예산처(재정사업평가위원회)

민자적격성 판단 
실시 결정

No

민자적격성 판단

∙ VFM 분석
   - 정량적 VFM
   - 정성적 VFM
   - 종합 판단

Yes

재정

사업
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･고시


